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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… 배상금 61억으로 재정확충 기여

- 과거 한강공원 내 매점 운영자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 일환

-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…승소하며 6년간 이어진 소송 종지부

- 61억 배상금 수령해 불법영업 손실 메꿔…무단 점유 시 변상금 부과 등 적극 대응

□ 서울시가 6년 전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

업을 지속한 간이매점 운영자 협의체,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

와의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,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

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.

□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, 2009년 한강에 매점

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

으로 계약을 체결했다.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

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

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.

□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

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, 이후 사업자가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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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

2018년에 청구했다.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

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.

□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

를 찍게 됐다며,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

불법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

밝혔다.

□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

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

응하고 있다.

□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“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재산

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.”며 “앞으로도 민간 운영자

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

겠다.”고 말했다.


